
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

화해권고결정

사       건        2015가단108582  부당이득금

원       고        은정창

                   서울 성동구 성덕정19길 3 (성수동2가)

                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율 담당변호사 김대일, 정주현 

피       고        서울특별시 성동구

                  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270 (행당동, 성동구청)

                   대표자 구청장 정원오

                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집현전, 담당변호사 김용호, 조기연 

 

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,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

과 같이 결정한다.

 

결정사항

1. 피고는 2016. 3. 31.까지 원고로부터 서울 성동구 성수동 1가 39-2 도로 63㎡를 미

불용지보상 기준에 따라 매수한다.

2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.

3.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
 

청구의 표시

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 별지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.

 



2015. 12. 8.

 

판사 김   수   경

 

※ 이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이 결

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,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

습니다.








